
■ 공공기 의 정 공개에 한 률 시행 칙 [ 지 제12호서식] <개정 2014.5.28>

정보공개 운영실태
(제1쪽)

1. 정 공개창  설치 현황

분 설치 개소 문서과 민원실 자료실 기타

계

청

소속 기

2. 공개 청   처리 현황

가. 총

분
처리 현황

계 전부 공개 부분 공개 비공개

계

청

소속 기

나. 청  현황

분 청  건수 직접 출석 우편 팩스 정 통신망

계

청

소속 기

다. 공개  현황

분
청  
건수

공개 수령

소계
열람

ㆍ
시청

사

ㆍ
출력물

전자
파일

제

ㆍ
인화물

기타 소계
직접

문
우편 팩스

정
통신
망

기타

계

청

소속 기

210㎜×297㎜[ 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

(제2쪽)

  라. 공개 여부 결정기간  현황

분 계 즉시 10일 이내 20일 이내 20일 초과

계

청

소속 기

3. 처리 현황 목록

일련

호

청 사항 결정 내용 처리사항

비고정  

내용

공개 담당

부서

결정 

분
공개 내용

비공개

(부분 공개) 

내용  사유

결

정

통

지

일

공

개

일

공개

※ 정 공개 처리대장 사 으로 처리 현황 목록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.

4. 비공개 사유  현황

분
비공개 

건수

령상

비 ㆍ비공개

(  제9조제1항

제1호)

 등

익 

침해

(  

제9조

제1항

제2호)

민의

생명 등

공익 침해

(  

제9조

제1항

제3호)

재판 

련 

정  

등

(  

제9조

제1항

제4호)

공정한

업무

수행 

지장 등

(  

제9조

제1항

제5호)

개인

사생활

침해

(  

제9조

제1항

제6호)

인 등의 영업상

비  침해

(  제9조제1항

제7호)

특정인의

이익ㆍ

불이익 

(  

제9조

제1항

제8호)

계

청

소속 

기


